질의55: 중국의 민사소송과정중의 입증책임은 어떻게 분배하는가? 입증책임에 있어 유의해야 될 점은 무엇인가?
답변: 중국의 민사소송법의 일반 규정에 의하면 당사자는 자기가 제출한 소송청구의 사실근거 또는 상대방 당사자의 소송청구에 반박하는 사실근거에 관해 증거를 제출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다. 증거가 없거나 또는 증거가 부족하여 당사자의 사실근거를 충분히 입증할 수 없을 경우 입증책임이 있는 일방 당사자가 이로 인한 불리한 결과를 부담해야 한다. 즉 “누가 주장한 것이면 누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 일부 특수한 분쟁건에서는 상기 “누가 주장한 것이면 누가 입증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완전히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 규정에 따라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1. 침권소송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면 아래의 침권소송중 원고가 제출한 침권사실에 대해 피고가 부인할 경우 피고가 이로 인한 입증책임을 지게 된다. 

(1) 제품제조방법 발명 특허 관련 특허침권소송, 
(2) 고도 위험작업으로 인한 인체 상해 관련 침권소송, 

(3) 환경오염으로 인한 관련 손해배상소송,  

(4) 건물 또는 기타 시설이 무너지거나 또는 건물위 부착물의 탈락·추락으로 타인에 손해줄 경우의 침권소송, 

(5) 사양한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주었을 경우의 침권소송, 

(6) 법률 규정에 의해 피고가 입증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최고인민법원 민사소송증거 관련 약간의 규정” 제4조의 규정에는 아래와 같이 특수 상황에서의 입증책임 분배문제를 보충했다. 

(1) 신규 제품제조방법 발명특허 관련 특허침권소송, 
(2) 고도 위험작업으로 인한 인체상해 관련 침권소송, 

(3) 환경오염으로 인한 관련 손해배상소송, 

(4) 건물 또는 기타 시설이 무너지거나 또는 건물위 부착물의 탈락·추락으로 타인에게 손해줄 경우의 침권소송, 

(5) 사양한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주었을 경우의 침권소송, 

(6) 저품질 제품으로 타인에 손해줄 경우의 침권소송, 

(7) 공동위험행위로 타인에게 손해줄 경우의 침권소송, 의료행위로 인한 침권소송.

2. 계약분쟁건에 관하여

계약관계 성립 및 그 유효성을 주장하는 계약 일방 당사자는 계약의 체결과 유효성

등 사실에 대해 입증책임을 지고 계약관계 변경·해지·중지·취소를 주장하는 계약 일방 당사자는 계약관계의 변경 사실에 대해 입증책임을 진다. 계약의 이행여부에 대해 분쟁이 있을 경우 이행의무가 있는 일방당사자가 입증책임을 지고 대리권 관련 분쟁에 있어 대리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일방 당사자가 입증책임을 진다.

3. 노동분쟁건에 관하여

기업의 근로자 제명·사퇴·근로계약 해지·근로보수 감소·근로자 근로년도 계산 등 결정에 관한 노동분쟁에 대해 기업에서 입증책임을 지게 된다.

4. 법률상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본 규정 및 기타 사법해석에 의해 입증책임 분배를 명확히 할 수 없을 경우 법원에서는 공평원칙과 성실신용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입증능력 등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 입증책임 분배를 결정할 수 있다.

** 상기 상담 사례는 산동 덕형 법률 사무소 서창영 변호사님이 제공한 자료입니다. 

�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적용의약간문제에관한최고인민법원의견” （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


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若干问题的意见 1992年） 제74조  


� “최고인민법원민사소송증거관련약간의규정” (最高人民法院关于民事诉讼证据的若干规定 2001年) 제 5 조 


� “최고인민법원민사소송증거관련약간의규정” 제6조


� “최고인민법원민사소송증거관련약간의규정” 제7조





